
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1의2] <신설 2023. 5. 25.>
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 및 검정기관 권한 기준

(제9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)
1. 검정설비 기준

가. 제작ㆍ수리검정

1) 데이터 송ㆍ수신

검정시스템명 검정시스템 규격 수량

운행 데이터 수집 시스템
ㆍ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처리가 가능할

것
1식 이상

통신규약 검증 시스템

ㆍ제9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

이 고시하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

관련 표준통신규약에 따라 데이터를

송ㆍ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

1식 이상

2) 운임산정

검정시스템명 검정시스템 규격 수량

비정상적 좌표 검출 및

실제 운행 여부 검증

시스템

ㆍ운임산정 내역(비정상적 좌표를 포함

한 내역을 말한다)을 검출할 수 있을

것

ㆍ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가 생성하는

데이터 외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실제

지정 택시에서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

수 있을 것

1식 이상

운임 기준 준수 및

산정내역 분석 시스템

ㆍ운임 기준 준수 및 허용차 검사를 할

수 있을 것 1식 이상

나. 사용검정

1) 데이터 송ㆍ수신

검정시스템명 검정시스템 규격 수량

운행 데이터 수집 시스템

ㆍ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처리가 가능할

것

ㆍ전국 택시 전체를 수용할 수 있을 것

1식 이상

통신규약 검증 시스템

ㆍ제95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

이 고시하는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

관련 표준통신규약에 따라 데이터를

송ㆍ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

1식 이상

2) 운임산정

검정시스템명 검정시스템 규격 수량



비정상적 좌표 검출 및

실제 운행 여부 검증

시스템

ㆍ운임산정 내역(비정상적 좌표를 포함

한 내역을 말한다)을 검출할 수 있을

것

ㆍ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가 생성하는

데이터 외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실제

지정 택시에서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

수 있을 것

1식 이상

운임 기준 준수 및

산정내역 분석 시스템

ㆍ운임 기준 준수 및 허용차 검사를 할

수 있을 것

ㆍ최근 영업데이터 중 무작위로 추출하

여 검사할 수 있을 것

1식 이상

3) 운전자 및 차량 정보 입력

검정시스템명 검정시스템 규격 수량

운전자 및 차량 검증

시스템

ㆍ택시운전자격증번호 및 자동차등록번

호를 받아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

ㆍ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2조의

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

(이하 이 별표에서 “운수종사자 관리

시스템”이라 한다), 이 법 제69조제1항

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(이하 이 별

표에서 “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”이라

한다)과 연계하여 최신의 정보를 이용

할 것

ㆍ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영업을 검출

할 수 있을 것

1식 이상

2. 검정기관 권한 기준: 사용검정 검정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권한을 모두 갖

출 것

가.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른 택시 운행

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권한

나.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

다.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


